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개정 2005.5.26, 2006.8.3>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제52조제2항관련)

1.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운송책임자가 이동탱크저장소에 동승하여 운송 중인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필요한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방법. 다만, 운전자가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책임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동승
할 수 있다.

나.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사무실에 운송책임자가 
대기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는 방법
1) 운송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할소방관서 또는 관련업체(비상대응에 관

한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에 대한 연락체계를 갖추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에 대하여 수시로 안전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것
3) 비상시의 응급처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는 것
4) 그 밖에 위험물의 운송중 안전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 또는 지원하는 것
2.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험물운송자는 운송의 개시전에 이동저장탱크의 배출밸브 등의 밸브와 

폐쇄장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 소화기 등의 점검을 충분히 실시할 것
나. 위험물운송자는 장거리(고속국도에 있어서는 340㎞ 이상, 그 밖의 도로에 

있어서는 200㎞ 이상을 말한다)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책임자를 동승시킨 경우
2) 운송하는 위험물이 제2류 위험물·제3류 위험물(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과 이것만을 함유한 것에 한한다)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인 경우

3) 운송도중에 2시간 이내마다 20분 이상씩 휴식하는 경우
다.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를 휴식·고장 등으로 일시 정차시킬 때에

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안전을 위한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운송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할 것

라. 위험물운송자는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해발생
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
에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



마. 위험물(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한다)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위험물안전카드를 위험물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카드를 휴대하고 당해 카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를 것. 다만, 재난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재된 
내용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